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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업체의 분류와 다른 부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업체가 속한 부문‧업종으로 적용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개 업종 589개 업체
→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69개 업종 685개 업체(2023.2.2 기준 7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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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0.2%이상인 업종
① 지방자치단체 / ② 초·중·고등 학교

③ 의료기관 / ④ 대중교통운영자

비용발생도 : 
 
해당업종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배출권 평균 시장가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원/년)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군 (수출액 수입액) 원/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수입액)(원/년)

21,239원 적용 유상할당 비율 : 할당대상업체별 유상할당 원칙

※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할당 비율은 100분의 90 범위에서(

④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로 할당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시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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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  [(EEGF + EEBM + EEextra_red, mean + EEred, mean + EEetc_red, mean − HEextra_emi, mean − EEetc_emi, mean)×조정계수] ×무상할당 비율

EEGF ,
EEBM : GF( ) BM( )

EEextra_red, mean : 

EEred, mean : 

EEetc_red, mean : , 12 2 12 1

배출권 수요 / 조기감축실적 /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가 경쟁력 / 시설 투자 등이 NDC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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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  [(EEGF + EEBM + EEextra_red, mean + EEred, mean + EEetc_red, mean − HEextra_emi, mean − EEetc_emi, mean)×조정계수] ×무상할당 비율

HEextra_emi, mean : 

EEetc_emi, mean : 

배출권 사전할당 시 각 부문‧업종에 속한 업체들의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의
총합이 각 이행연도의 해당 부문‧업종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계수

각 이행연도의 해당 부문업종별 할당량
각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들의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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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𝐼𝐸𝑒𝑥𝑡, 𝑙𝐼𝐸𝑛𝑒𝑤, 𝑘𝐹𝑎𝑑𝑑𝑒𝑑 ＝( ＋ )×

𝐼𝐸𝑛𝑒𝑤, 𝑘 GF 시설

BM 시설

신설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신설 사업장 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계수＝ ＋ ×( )

해당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BM 계수＝ ×
𝐼𝐸𝑒𝑥𝑡, 𝑙 GF 시설

BM 시설

＝

＝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사업장 내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변동시설 예상 배출량

-

둘중 작은것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X BM계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X BM 계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변동시설 예상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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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혹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공급량 제외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이행연도 활동자료량] × BMk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 × BMk－) × AF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열 공급으로 인한 - 외부에서 구〮매공급된열에 의한)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열 공급으로 인한 - 외부에서 구〮매공급된열에 의한)해당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GF 시설

BM 시설

해당발전시설 𝑘 의 해당이행연도 −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 ×                  × 𝐴𝐹＝
BM 계수

기준기간 연평균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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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

＝(이행연도 온실가스 공정 배출량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공정배출량) × AF



Ⅱ

= (Ek − HEmean, k) ×  AF

[해당 시설(k)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

= (Ek − HEmean, k) ×  AF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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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 )

·

잔여 배출권<이전량

해당 및 다음 계획기간

배출권 이전

※ 명령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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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취소량 :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해당 이행연도 폐쇄일~연말 잔여일수
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

할당 취소량 :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이전해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해당 이행연도 폐쇄일~연말 잔여일수
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

) - 작은것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
가스 배출량 – 할당량 결정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전받은사업장의생산이전으로
증가된해당이행연도온실가스배출량

× AFGF 시설

BM 시설 - 작은것
 (이전받은 사업장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 이전받은 사업장의 BM 계수)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전받은사업장의생산이전으로인하여증가된해당이행연도활동자료량 × 이전받은 사업장의 BM 계수

－) ×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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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시설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X AF)]

BM 시설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X BM계수 X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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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취소량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 받은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솨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 이후 이행연도 배출권 전체




